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자퇴및제적

충남형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전까지 협약을 맺은 기업체와 고용계약을 유지해야만 하며
재학 중 본인 사유로 기업체에서 퇴직 시 제적처리 됩니다.

본인사유로 자퇴/제적 시에는 기 납부(수혜)된 등록금(장학금 포함)을 다음 각 호에 따라
반환해야 합니다.

-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: 등록금(장학금)의 6분의 1 해당액
-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: 등록금(장학금)의 3분의 2 해당액
-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: 등록금(장학금)의 2분의 1 해당액
-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: 등록금(장학금) 전액










